
점점 늘어나는 아동 학대 행위
학생들을 보호하세요.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커뮤니티를 보호하세요.

친구나 동료에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신고서를 작성한 개인에게는 면책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다른 동료 및 친구들에게 의심점을 밝히는 경우, 비방 
또는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선의에 의해 신고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의도적으로 사기성의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 의무 신고서 작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민사 소송에서 본인 변호를 위해 
주에서 5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keenan.com/abusepreventioncenter    |    www.mandatedreporterca.com
www.childwelfare.gov    |    www.stopitnow.org

관찰 항목

아동의 경우

신체적 학대
• 타인에 대해 공격적이거나 적의를 

표현

• 멍이나 상처를 숨기려 함

• 학교에 자주 결석함

• 행동상의 문제

성적 학대
• 다른 아동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보여줌

• 연령에 맞지 않는 성에 관한 지식

•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 

학대자의 경우

신체적 학대
• 굴욕감을 주거나 질책하거나 

과소평가함

• 규율에 대해 가혹하고 엄격함

• 한 아이만 지목하거나 공개적으로 
거부함

성적 학대
• 사회적/신체적 한계를 무시함

• 적절하지 않은 성적 언급

• ”차림새”
• 아동과 비밀리에 접촉을 함 

• 원하지 않는 접촉, 포옹 등 

신고 시기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십시오! 학대의 
증거는 불필요합니다. 법집행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밝혀낼 것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입장에서 또는 본인의 
근무 범위 내에서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의 
희생자임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아동을 알거나 목격한 
경우...” (P.C. 11166 a)

지역 CWS 핫라인 전화로 즉시 
신고하십시오 – 신고서는 36시간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

공립(또는 사립) 학교 교직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사, 보조사, 청소수리직원, 코치, 
행정직원, 교장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알아야 할 사항?

자기 방어

다음의 팁을 활용하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정직하지 못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옹, 만지기, 잡기 또는 문지르기/
마사지하기 등을 수반하는 학생들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학생과 단독으로 있게 되는 상태가 
불가피한 경우, 가능하면 창문과 
출입문을 연 채로 둡니다.
 
교사의 경우, 교실 배치 시 타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합니다.

신고 방법

1 단계 
지역 경찰서에 신고
전화: 
팩스: 

2 단계
아동 보호 서비스(CPS)에 신고
전화: 
팩스: 

3 단계
36시간 이내에 법무부의 “Suspected 
Child Abuse Report”를 작성한 후 지방 
당국 및 아동 보호 서비스에 팩스로 
보냅니다. 이 신고서는 www.oag.ca.gov/
childabuse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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